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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구

분

경력기간환산적용비율 100% 80%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국제기구, 협력단 근무 경력 √

연구기관, 대학(원), 민간단체, 사기업체 √

비고

1. 이 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을 평정함으로써 협력단의 경력으로 간주 환산하여 경력직 

채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연봉 결정시 반영함에 목적이 있음. 단, 7호 및 8호는 

연봉 결정시에만 반영함.

2.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직무, 기관의 규모나 성격, 근무내용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함.

3.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높은 일방만을 인정함.

4. 협력단 근무경력에는 기간제근로자,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기타 청년인턴(인턴기자단, 

연수모니터링 인턴), 봉사단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해외봉사단(협력단 직접

파견 유형) 경력을 포함함.

5. 국가고시(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고시 등)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해당 자격증을 

활용한 민간단체 및 사기업체의 지원 직무 유관 실무경력은 100%로 인정함. 

6. 경력환산 시 해당직무와 동종의 직무경험만 인정함.

7. 해당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그 이수경력을 인정함(석사 2년까지, 박사 3년까지, 

석박사 통합과정 최대 5년까지).

8.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함(최대 3년).


